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41,271,402 31,238,142

일반회계 971,586,038 29,147,581

특별회계 69,685,364 2,090,561

기타특별회계 69,685,364 2,090,56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2,778 10,883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9,579,691 887,39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8,388,705 551,661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7,909,021 537,271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110,445 3,313

수질개선 특별회계 71,042 2,13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914,464 27,434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15,060 27,452

주차장 특별회계 1,434,158 43,02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996,895천원(일반 6,000,000, 재해·재난목적 28,996,895)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7,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명시이월포함)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

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